
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5서식] <신설 2016. 12. 22.>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

    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

규칙 제10조의3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합니

다.

       1. 상 호 명: 대흥화학공업(주)

  2. 대 표 자: 이 춘 남  

  3. 주    소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5번길 52

  4. 대상 건축자재: [ ] 접착제, [ ] 페인트, [√] 실란트, [ ] 퍼티, [ ] 벽지, 

                     [ ] 바닥재, [ ] 기타(      )

  5. 면제 제품명: SR-500S

  6. 유효기간: 2020. 05. 29         

(주)태성 환경연 구소장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
